
공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6-64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
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□ 허가번호 : 16-5

□ 점용위치 : 송라면 조사리 718-10번지선

□ 점용목적 :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해수 인·배수관 설치

□ 허가기간 : 2016. 4. 1. ~  2021. 3.31

□ 허가면적 : 182㎡

□ 허가 연월일 : 2016. 6. 8

□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로 2765-61

□ 피허가자 성명 : 이상태 외 1

2016. 6. 

포  항  시  장


